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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의 규정에

따라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구유지(상암동 433-4)의 대부계약

체결에 대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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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: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

나. 대부계약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1조, 제32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29조, 제31조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25조

2) 추진 필요성

- 대부 대상 지번 상암동 433-4은,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내 위치

하고 있으며 면허시험 응시, 운전면허 갱신·재발급 등 공공업무 수행에

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부 필요



다. 대부 개요

- 대부재산: 구유지 1필지

지 번 지 목 면 적 용 도 비 고

서울특별시 마포구

상암동 433-4
잡종지 4,724㎡

주거외

(운전면허시험장)

- 대부기간: 2026. 1. 1. ~ 12. 31.(1년간)

- 대부신청(자):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

- 대부사유: 서부운전먼허시험장 부지로서 활용

- 대 부 료: 금471,337,100원(금사억칠천일백삼십삼만칠천일백원)

- 산출내역

· 개별공시지가(3,991천원)×대부면적(4,724㎡)×*대부료율(0.025)

      *「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제25조(대부료 등의 요율) 제4항제1호 “공용·공공용으로의 사용”

라. 기타사항(향후일정)

○ 2025. 8. 구의회 의결

○ 2025. 11. 2026년 대부계약 체결(마포구↔한국도로교통공단)


